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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회사가 법인경비 부당 사용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

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 법인차량 부당매

매 및 사적사용, 법인경비 부당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

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근로자의 구제신

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경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본소 및 반소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한 비용 중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용만을 

특정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회사 승소)하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신혜주 변호사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92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161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200

